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임순묵 의원 등 7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5년 2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15년 2월 24일

3. 제안이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

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재난’ → ‘재난관리’로 용어 통일(안 제7조)

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

○ 행정부지사 →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분장사무 규정 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 행정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